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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본 판결에서는 이 사건 단체표장 등록 당시의 상표법인 구 상표법(2016. 2. 29.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)이 적용되었습니다만, 편의

상 이 뉴스레터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현행 상표법을 인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. 다만, ‘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’에 대한 규정인 구 

상표법 제3조의2는 ‘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’에 대한 규정인 현행 상표법 제3조 제2항과 내용이 상이하므로, 본 뉴스레터에서는 

본 판결의 내용에서 상표법을 인용한 내용 중 ‘구 상표법 제3조의2’ 관련 규정에 대하여만 구 상표법의 규정을 인용하고, 나머지 내용에 대하여는 현행 

상표법의 규정을 인용하여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.  

 

현행 상표법 제3조 제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  

 

제3조(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)  

②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(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

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한다)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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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응준  변호사 

T. 02-3477-8695 
E. ejjeon@law-lin.com 

  

 

신동환  변호사 

T. 02-3477-8695 
E. dhshin@law-lin.com 

 

 
 

 

강주현  변호사 

T. 02-3477-8695 
E. jhkang@law-lin.com 

 

  

 

  

 

이 메일을 수신 거부하려면 lin-newsletter+unsubscribe@law-lin.com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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